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17. 9. 22.>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제31조의2제3호 관련)

1. 품질인증 수수료

가. 품질인증 수수료의 금액은 측정수수료, 출장비 및 품질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포함

한 금액으로 한다.

나. 측정수수료는 인증업무에 드는 인건비 등에 따른 기본수수료와 시험항목별 측정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수수료는 실비용을 적용한다.

다. 출장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적용한

다.

2) 출장비의 산정대상이 되는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걸리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걸리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라. 품질인증서 발급 수수료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수 수 료 (원)
1) 품질인증서 발급 건당 5,000
2) 품질인증서 재발급 및 추가발급 건당 5,000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바. 품질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질인증기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

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수 수 료 (원)
1) 품질인증기관 지정 100,000
2) 품질인증기관 지정변경 20,000

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정부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